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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○ 서울특별시 다수의 조례에서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“심신장애”

를 들고 있는 바, 단순히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

여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, 이를 “장기

간의 심신쇠약”으로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“심신장애”라는 표현을 “장기간의 심신쇠약”

으로 변경함(안 제2조～제5조).

3. 참고사항



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
다. 기타 : 해당없음






